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fidelity.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     2012 년  04 월  30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2 년 05 월 02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000,000,000,000 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전화: 02-3783-0901 (www.fidelity.co.kr)) 
   금융투자협회(전화: 02-2003-9000 (www.kofia.or.kr))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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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47891 

종류 A A9951 
종류 A-e A9952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000,000,000,000좌 
주 1) 본 집합투자기구는 10,000,000,000,000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본 

집합투자기구는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본 집합투자기구는 개방형•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이 가능하고,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fidelity.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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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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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47891 

종류 A A9951 
종류 A-e A9952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5.03.03 -최초설정 
2009.05.0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명칭 변경 

(피델리티코리아-코리아 주식형 투자신탁 자(A)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2010.03.16 - 자본시장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자산운용보고서 발송 방법 변경, 이익분배금 유보내용 단서조항 추가, 과세 
문구 변경,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 종료 및 손실 
상계 방안 추가 등 

2011.07.29 - 동일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다른 자투자신탁의 추가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주식)) 

2012.05 -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전환 
 
※ 신설되는 종류의 선취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 

  최초설정일 
-2012.12.31 

2013.01.01 
-2013.12.31 

2014.01.01 
이후 

종류 A 1.0% 이하 선취판매

수수료 종류 A-e 0.7% 이하 0.6% 이하 0.5% 이하 
종류 A 연 1.00% 

판매보수 
종류 A-e 연 0.52% 연 0.45% 연 0.37%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이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입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 4층 

(전 화) 02-3783-0901 
 
※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 4 -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2012년 3월말 기준) 
운용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김태우 1967 
한국주식
운용부문

대표 
3개 7,872억원 

[주요 경력] 
하나은행-자산운용 
미래에셋투자신탁운용 - 펀드매니저 
 
펀드운용경력 
1.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기간: 2003년 12월-2001년 7월) 

- 순자산 2450억원  
2. 디스커버리 한아름 펀드 (운용기간: 2003 년

12월-2002년 4월) - 순자산 280억원 
3. 인디펜던스 50 펀드 (운용기간: 2003년 12월-2002 년

4월) - 순자산 200억원 
4. 연금뮤추얼 펀드 (운용기간: 2003 년 12 월-2001 년

12월) - 순자산 1000억원 
5. 어그레시브 펀드 (운용기간: 2002년 7월-2001년 11월) 

- 순자산 100억원 
6. 한아름 No. 1 펀드 (운용기간: 2001년 5월-2000년 6월) -

순자산 119억원 
7. 한아름 No. 2 펀드 (운용기간: 2001년 6월-2000년 7월) -

순자산 100억원 
8. 비씨카드 No. 1 펀드 (운용기간: 2002년 10월-2001년

1월) - 순자산 150억원 
9. 알바트로스 펀드 (운용기간: 2001년 4월-2000년 5월) -

순자산 83억원 
10. 실크로드 펀드 (운용기간: 2001년 3월-2000년 4월) -

순자산 283억원 
 
[주요 이력]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  상기 운용현황은 모투자신탁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일임계약을 포함한 수치입니다. 
※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책임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김태우  2005.3~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종류형,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 
 



- 5 -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집합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설정일 및 가입자격] 

구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펀드코드: 47891) 

2005.03.03 - 

종류 A (펀드코드: A9951) -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종류 A-e (펀드코드: A9952) -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수수료] 

수수료율 
명칭 

(클래스) 선취 판매 
수수료1) 

후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3)  

종류 A 1.0% 이하 - - 

종류 A-e 0.7%이하 

2)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30%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차등 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주2) 종류 A-e에 적용되는 선취판매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최초 설정일 2013.01.01 2014.01.01 

종류A-e 선취판매 수수료 0.7% 이하 0.6% 이하 0.5% 이하 
 
주3)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종류 A 

종류 A-e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피델리티 코리아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종류 C-e 

종류 A 

종류 A-e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I (주식)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전환형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종류 C 

종류 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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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보수] 

지급비율(연간, %) 
명칭 

(클래스)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종류 A 연 0.800% 연 1.000% 연 0.040% 연 0.0280% 
종류 A-e 연 0.800% 연 0.520%1) 연 0.040% 연 0.0280% 

 
주1) 종류 A-e에 적용되는 판매회사 보수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최초 설정일 2013.01.01 2014.01.01 
종류A-e 판매회사 보수 연 0.520% 연 0.450% 연 0.370%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자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집합투자신탁 내의 다른 모 또는 자투자신탁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투자신탁 
자투자신탁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펀드코드: 47891)  

- 모투자신탁을 통해 국내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펀드코드: 47892)  

- 모투자신탁을 통해 국내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 
 

피델리티 코리아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펀드코드: 

47893)  

- 모투자신탁을 통해 국내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I (주식)  (펀드코드: 49655) 
- 모투자신탁을 통해 국내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주식) 

(펀드코드: A5243) 

- 투자신탁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 발행 
수익증권에 투자 
- 이 투자신탁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수익자의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투자신탁으로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명칭: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등록신청서 최초 제출일:  2009년 4월 16일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한국 기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투자전략 - 국내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함 

3. 주요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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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참고)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가.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한국 기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며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국내 주식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은 한국 기업들의 주식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1)   당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합니다)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의 상품에 
한함)의 방법으로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할 수 있으며,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 · 
운용합니다. 
 

1. 아래 제2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가.(1).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위 8. 가.(1).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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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70% 이상 

법 제 4 조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국내법인등이 
발행한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의 국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국내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에 해당되는 지분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국내주식”) 

1) 국내주식 

70% 이상 

단, “국내주식” 중 국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하여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및 국내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를 포함합니다)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으로 합니다. 

2) 외국주식 3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위 제 1 호의 성질을 구비한 것 
(“외국주식”) 

법 제 4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및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제 4 호에 
해당하는 증권 및 사모사채는 제외합니다.)(“국내채권”)
  

3) 국내채권 및 
외국채권 3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위 국내채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외국채권”). 단, 외국채권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국내자산유동화채권”) 

4) 국내 자산유동화 
채권 및 외국자산 

유동화채권  
3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위 국내자산유동화채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외국자산유동화채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또는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로서 신용등급이 A3-이상인 것 
(“국내어음”) 5)국내 어음 및 

외국어음  3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위 국내어음의 성질을 구비한 것 
(“외국어음”) 단, 외국어음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6) 국내외의 국내외 금리스왑거래. 단,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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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금리스왑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7)주식채권및통화관

련장내파생상품 

법 제 5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 채권 통화나 주식 채권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주식채권및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 

8)주식채권및통화관

련장외파생상품 

장내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상기 7)에 상응하는 주식, 채권 또는 통화와 관련되는 

장외파생상품 (“주식채권및통화관련장외파생상품”)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 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국내집합투자증권등”)  9) 국내 및 

외국집합투자증

권 등 
30% 이하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5-30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위 국내집합투자증권등의 
성질을 구비한 것 (“외국집합투자증권등”) 

10)파생결합증권 
법 제 4 조 제 7 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결합증권 및 외국법인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금융투자업규정 제 53 조 제 1 호의 외화증권으로서 이와 유사한 성질을 
구비한 것(“파생결합증권”) 

11)증권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2)환매조건부매도 환매조건부(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의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13)증권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 

14) 금전차입 
법 제 83 조 제 1 항 단서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하는 금전의 
차입(“금전의 차입”). 다만, 금전의 차입은 그 차입금의 총액이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15)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 83 조 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함)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됨). 
추가로,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9)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회계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계약기간이 3 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됨)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 9)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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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자제한 
 
(1) 당해 투자신탁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가)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2) 모투자신탁 

 
(가)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 예금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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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합니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법 시행령 제80조 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5.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증권등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 가.(2)의 표의 11)호 내지 

13)호의 투자한도 및 나.(2).(가)의 1호 내지 8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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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모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나.(2).(가).2.호의 본문 및 5호부터 8호 가목 및 

나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모투자신탁은 한국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그 투자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투자운용인력은 
종목선택에 있어 피델리티의 상향식(bottom-up)방식을 활용하며 이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본 
과정이 됩니다. 모투자신탁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비중 높은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동종 업계평균 또는 시장평균 보다 더 높은 수익성장률이나 회복추세를 보이는 주식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은 우수한 경영 능력, 세계적인 경쟁력, 건전한 재무구조, 높은 
유동성과 낮은 타인자본조달비율을 보이는 회사들을 선호합니다. 투자운용인력은 본인에게 보다 
확고한 확신을 주는 기업들에 보다 중점을 두고 투자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운용인력은 주식선정 
절차의 일부로서 정기적으로 기업 탐방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기업 탐방을 통하여 그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사업 역량, 수익 수준, 재무 전략 및 장기적 성장 전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투자운용인력은 포트폴리오 내에 편입되는 업종군과 종목수를 분산함으로써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3)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 KOSPI 
 
*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한국 유가증권시장본부(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종목들의 주식 
가격을 종합적으로 표시한 수치이며 시장전체의 주가 움직임을 측정하는 지표 
 
(4)  위험관리 
 

(가) 환위험 관리 전략 
 

이 증권신고서 (등록신청서 및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자 현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장래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외화표시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헤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헤지의 목적은 주로 선물환계약을 이용하여 투자신탁의 
외국통화자산 및 부채를 원화로 환산하는 것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투자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위험을 가능한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기 선물환계약에는 일정 수준의 
거래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 13 - 

외국통화에 대한 환헤지 거래는 기타 통화와 대비한 원화가치의 상승이나 하락 여부에 
관계없이 실행될 것입니다. 환헤지를 실행하게 되면, 매매가 자유로운 외국통화의 가치가 
원화에 대비하여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반면, 상기 외국통화에 대비하여 
원화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환헤지가 실행되는 경우, 헤지 효과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될 것입니다. 

 

 
나.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 투자신탁 A (주식)

90%이상 

70%이상 30%이하 

국내주식 채무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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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주된 투자위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유가증권, 등급이 낮은 
유가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은 등급이 높은 유가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분산투자 
관련위험 

오직 한 국가에만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당해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특정 투자자산에 대한 
거래비용이 다른 국가에서 보다 더 높고 유동성은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투자가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히 현금흐름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국가 또는 투자형태를 전문으로 하는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유사한 거래(특히 대규모 거래)라고 할지라도 대형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투자신탁의 운용비용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 선정에 있어 이러한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권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위험 

투자신탁은 그 자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주된 투자위험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적용일 및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지위험 

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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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5 등급 중 1 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우 높은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은 투자자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중 적은 부분만을 
차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위험 등급 분류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위험 등급] 
 
위험등급 위험수준 내용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고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전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초과)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을 초과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등급 높은 위험  고위험자산에 최대 50% 이상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후순위채권, 투기등급 채무증권(BB+등급 이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같은 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비보존형(최대손실가능비율이 20% 이하)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과 유사한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등급 중간 위험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변동성이 시장변동성보다 낮은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등급 낮은 위험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고위험자산"이란 주식, 상품, REITs,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고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다만, 고위험자산을 기초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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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스펀드(ETF 포함)의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자체적인 기준 및 운용전략에 따라 등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 2) "중위험자산"이란 채권(BBB-등급 이상), CP(A3 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중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주 3) "저위험자산"이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저위험자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 
주 4)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 5) 위에 명시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및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사 자체 내부 
위험등급 심의위원회(상품심의위원회) 에서 정할 수 있으며, 상기의 위험분류 및 위험등급 범위는 
집합투자기구의 위험에 대한 절대적인 분류기준은 아닙니다. 
※ 시간경과에 따라 투자대상이 보수적으로 변해가는 라이프사이클 펀드는 실제 편입비를 고려하여 향후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기준에 따른 상품위험등급분류 기준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50 조에 의한 판매회사별 
투자권유준칙에 따라 투자권유시 상품위험등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판매회사의 
상품위험등급과 상기 위험등급분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수익증권의 매입 
 

(가) 투자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영업일에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업일의 오후 3시까지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해당 
영업일에 처리되며, 영업일의 오후 3시 경과 이후에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다음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매수청구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 또는 결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최소매입금액: 이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업자가 최소매입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수익증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 종류 A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종류 A-e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라) 투자자가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판매가격은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오후 3시 경과 
후에 수령한 매입 주문은 판매회사가 주문을 실제로 수령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라)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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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2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기준가격의 산정을 위해 
외화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이하 “평가시점”이라 
합니다)에 있어서의 최종시가(또는 “제2부. 12.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일의 공정가액)를 사용해 해당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2)  매입관련 유의사항 
 

 (가) 과도한 매매의 제한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목표로 설정 및 운용되며 과도한 매매를 지양합니다. 
투자재산에 대한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전략을 방해하고 
운용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신탁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시차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 또는 당해 투자자가 단기매매나 과도한 매매 
패턴을 보이거나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투자자들의 수익권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0 일미만 동안 보유하는 거래는 
과도한 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과도한 매매를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를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거래내역 및 공동으로 관리되는 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가)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당해 
투자신탁 신탁계약, 동 설명서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각 영업일에 오후 3시까지 수익증권 환매 주문을 
수령합니다. 판매회사가 오후 3시 경과 후에 수익증권 환매요청을 수령한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라)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나)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마)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익증권의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자가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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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판매회사의 영업일임. 당일 포함)로부터 2 영업일에 공고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환매대금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포함)로부터 4 영업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환매대금은 관련되는 환매수수료 및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오후 3시 이후에 수령한 환매청구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실제로 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실제로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4영업일에 지급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각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포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지급비율 (연간, %) 
명칭(클래스) 

환매 수수료 
종류 A - 

종류 A-e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30%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합니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관련 유의사항 
 

(가)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전전일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나)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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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환매가 
연기된 경우 

다.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라. 전쟁, 홍수, 폭풍, 테러 또는 기타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이내에 환매연기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환매연기일로부터 6 주 이내에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②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⑥항 
2.호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릅니다). 

 
1.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일부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의 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수익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환매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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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제⑤항 및 제⑥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  환매연기 기간 동안 매수 및 환매신청의 처리 
 

상기(나)에 따른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1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상기(나)에 따른 환매연기 기간 동안에는 신탁계약에 따른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신탁계약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하여 발행, 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증권의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마)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 청구가 15시[오후 3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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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의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당해 종류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계약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 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집합투자업자는 통보 받은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일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자신들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가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결정되며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단,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간 부과되는 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각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ㆍ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법 제238조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시점(한국 시간으로 오후 
5시 30분. 단 변동 가능함)의 최종시가 또는 평가일의 공정가액(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을 
사용하여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시차가 있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평가시점 이전에 해당 시장의 당일 최종시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의 
최종시가를 사용하여 외화자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자산의 종류 평   가   방   법 

상장주식, 
장내파생상품 등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또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에 공표된 가격 

비상장 주식, 채무증권, 
장외파생상품 등 

취득가격, 거래가격 및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정보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격, 환율 등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부실화된 자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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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1) 당해 투자신탁  

수수료율 명칭 
(클래

스) 
가입자격 선취 판매 

수수료1) 
후취 판

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3) 전환  
수수료 

종류 A 투자자자격에 제한없음 1.0% 이하 - - - 

종류 
A-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0.7%이하 2)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30%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입시 - 

환매대금 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

료를 펀드에 반환함)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차등 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주2) 종류 A-e에 적용되는 선취판매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최초 설정일 2013.01.01 2014.01.01 
종류A-e 선취판매 수수료 0.7% 이하 0.6% 이하 0.5% 이하 

 
주3)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자투자신탁간 수수료의 차이 비교]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수수료율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선취 판매

수수료 
후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1) 2) 전환  

수수료 

종류 C1 투자자자격에 제한없음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

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

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

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

일로부터 4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 - 90일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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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이익금의 70%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입시 - 

환매대금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

료를 펀드에 반환함) 
- 

주1)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주2)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 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정한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 
환매수수료가 부과됨.  
 
피델리티 코리아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수수료율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선취 판매 
수수료1) 

후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3) 4) 전환  

수수료 

종류 A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1.0% 이하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30% 

- 

종류 A-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0.7%이하 2) -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30% 

- 

종류 C1 투자자자격에 제한없음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

일로부터 1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

일로부터 2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

일로부터 3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종류 C5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

일로부터 4년 이상 된 수익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
입시 - 

환매대금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

수료를 펀드에 반환

함) 

-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의 상기 명시한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별로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음. 차등 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및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주2) 종류 A-e에 적용되는 선취판매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최초 설정일 2013.01.01 2014.01.01 
종류A-e 선취판매 수수료 0.7% 이하 0.6% 이하 0.5% 이하 

 
주3)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주4)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 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정한 최소 보유기간보다 짧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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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수수료가 부과됨.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I (주식) 

수수료율 
명칭 가입자격 선취 판매

수수료 
후취 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1)  전환  

수수료 

피델리티 
코리아 증
권 자투자

신탁 I (주
식)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 보
험회사의 특별계정, 1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500
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전

문투자자 

- -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입시 - 

환매대금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

료를 펀드에 반환함) 
- 

주1)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함)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함)별로 상기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함.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주식) 

수수료율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선취 
판매수

수료 

후취 
판매수수

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종류 C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 - - - 

종류 C-e 
판매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투자하는 투자자 

- - - - 

부과기준 수익증권 
매입시 - 

환매대금 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반환함) 

- 

 
(2) 모투자신탁 
 

구분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선(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여기서 “수익자”란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투자신탁을 말함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 

환매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당해 집합투자기구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가 부과됩니다. 
- 종류 A-e에 적용되는 판매회사 보수의 경우, 2013년 1월 1일 및 2014년 1월 1일자로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당해 집합투자기구에는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이 발생합니다. 
-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증권거래비용은 모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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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해 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합니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위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관련한 납세신고서 작성비용  
2.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3.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4.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고의, 과실, 신탁계약 

위반 없이 투자신탁 관련 소송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포함)  
5.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6.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종류별 총보수•비용 비교]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2012년 3월말 기준) 

구    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비용 

비율 

합성 
총보수 
비율 

증권거래 
비용 

종류 A 0.8000     
1.0000 

  
0.0400

  
0.0280  0.0061      1.8741  

1.8741 
   

0.3773 
지급 
비율 

(연간, 
 %) 

종류 A-e 0.8000  0.52001)  0.0400 0.0280 0.0000 1.3880 1.3880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사유 
발생시 
지급됨

    
사유 
발생시 
지급됨 

※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등에 해당하는것으로, 통상적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 비용을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 보수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종류 A-e 는 상기 기준일 현재 미설정으로, 기타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주1) 종류 A-e에 적용되는 판매회사 보수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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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설정일 2013.01.01 2014.01.01 
종류A-e 판매회사 보수 연 0.520% 연 0.450% 연 0.370% 

 
[자투자신탁별  총보수▪비용 비교]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E (주식) 
(2012년 3월말 기준) 

구    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비용 

비율 

합성 
총보수 
비율 

증권거래 
비용 

종류 C1     0.8000     1.5000     0.0400     0.0280  0.0000      2.3680 2.3732    0.3760 

종류 C2     0.8000     1.3750     0.0400     0.0280  0.0000      2.2430  2.2480    0.3997 

종류 C3     0.8000     1.2500     0.0400     0.0280  0.0000      2.1180  2.1228     0.4249 

종류 C4     0.8000     1.1250     0.0400     0.0280  0.0000      1.9930   1.9978     0.4257 

종류 C5     0.8000     1.0000     0.0400     0.0280  0.0000      1.8680   1.8731     0.3917 

지급 
비율 

(연간, 
 %) 

종류 C-e 0.8000  0.70001)  0.0400 0.0280 0.0000 1.5680 1.5680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사유 
발생시 
지급됨

    
사유 
발생시 
지급됨 

※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등에 해당하는것으로, 통상적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 비용을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 보수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종류 C-e 는 상기 기준일 현재 미설정으로, 기타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주1) 종류 C-e에 적용되는 판매회사 보수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최초 설정일 2013.01.01 2014.01.01 
종류C-e 판매회사 보수 연 0.700% 연 0.600% 연 0.500% 

 
피델리티 코리아 적립식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2012년 3월말 기준) 

구    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비용 

비율 

합성 
총보수 
비율 

증권거래

비용 

종류 A 0.8000  0.7000 0.0400 0.0280 0.0000 1.5680  1.5680  0.0000 
종류 A-e 0.8000  0.49001) 0.0400 0.0280 0.0000 1.3580  1.3580  0.0000 
종류 C1     0.8000     1.5000     0.0400     0.0280 0.0000      2.3680 2.3848    0.3754
종류 C2     0.8000     1.3750     0.0400     0.0280 0.0000      2.2430 2.2607     0.3976
종류 C3     0.8000     1.2500     0.0400     0.0280 0.0000      2.1180 2.1350     0.4066
종류 C4     0.8000     1.1250     0.0400     0.0280  0.0000      1.9930 2.0110     0.4364
종류 C5     0.8000     1.0000     0.0400     0.0280  0.0000      1.8680 1.8852     0.3960

지급비율 
(연간, %) 

종류 C-e 0.8000  0.70001) 0.0400 0.0280 0.0000 1.5680  1.5680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사유 
발생시 
지급됨

    
사유 
발생시 
지급됨 

※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등에 해당하는것으로, 통상적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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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 비용을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 보수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 종류 A-e 및 종류 C-e 는 상기 기준일 현재 미설정으로, 기타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주1) 종류 A-e 및 종류 C-e에 적용되는 판매회사 보수는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하됨. 
 

 최초 설정일 2013.01.01 2014.01.01 
종류A-e 판매회사 보수 연 0.490% 연 0.420% 연 0.350% 
종류C-e 판매회사 보수 연 0.700% 연 0.600% 연 0.500%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I (주식) 

(2012년 3월말 기준) 
지급비율(연간, %) 

구    분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I 
(주식)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8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0.1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수탁회사 보수      0.04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28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기타 비용      0.0181 사유발생시 지급됨 
총 보수•비용 비율      0.9861   
합성총보수비율      0.9861   
증권거래비용      0.3847 사유발생시 지급됨 

※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 비용을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 보수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피델리티 연금 코리아 증권 전환형 자투자신탁  (주식) 

(2011년 7월말 기준)  

구    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수탁회사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비율

합성 
총보수 
비율 

증권 
거래 
비용 

종류 C 0.8000  1.0000  0.0400 0.0280 0.0041  1.8721  1.8721  0.0000  지급 
비율 

(연간, 
 %) 

종류 C-e 0.8000  0.8500  0.0400 0.0280 0.0041  1.7221  1.7221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사유발생시 
지급됨 

  사유발생시 
지급됨 

※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등에 해당하는것으로, 통상적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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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과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보수 및 
기타 비용을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한 값의 합을 순자산 연평균잔액으로 나눈 값과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 보수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2)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모투자신탁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수탁회사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모투자신탁에는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이 

발생합니다. 
- 모투자신탁에는 증권거래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2012년 3월말 기준) 
지급비율(연간, %) 

구    분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판매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수탁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000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 개월 
기타 비용      0.0000 사유발생시 지급됨 
총 보수•비용 비율      0.0000   
합성총보수비율      0.0000   
증권거래비용      0.3934 사유발생시 지급됨 
※ 기타 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등에 해당하는것으로, 통상적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비율이 
추정치로 사용되었습니다.  
※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신탁계약에서 기재하고 있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 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총액을 순자산연평균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의 총 보수•비용 비율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신탁의 
보수비율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비용은 
실제운용비용 및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3월말 기준) 
종류 투자기간 1 년 3 년 5 년 10 년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89,178 698,515 1,149,810 2,490,926 

종류 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89,178 698,515 1,149,810 2,490,926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10,776 514,843 850,078 1,846,297 

종류 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10,776 514,843 850,078 1,846,297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피 투자 집합투자기구보수 포함)은 모투자신탁 및 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예상비용을 모두 합한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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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은 선취판매수수료를 1%이내로 부과하며, 상기 비용은 1%를 
선취판매수수료로 가정하여 작성하였음.  
※종류 A-e 의 경우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판매보수율이 기간별로 상이하며 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은 상기 
기준일 현재 적용되는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판매보수율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수수료 
또는 ･보수 비용을 투자기간별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 수수료율 및 총 ･보수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류별 총보수 비용 추이 및 총보수 비용이 일치 하는 시점의 선형그래프] 
(2012년 3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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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 등의 배분 
 
이익배분: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수익자에게 분배하되, 수익자는, 
수익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신탁계약 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또한, 수익자가 이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당일포함) 4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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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배관련 유의사항 
 

(가)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시 상환금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등을 공제한 후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합니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합니다. 
판매회사는 해당 모든 조세 및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이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5 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은 범위의 한도 내에서 국세청이 정하는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환급세액 외국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자산

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

하여 14%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함)

환급비율환급비율= ×

환급비율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
천 과세대상 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환급세액환급세액 외국납부세액외국납부세액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자산

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

하여 14%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한도로 함)

환급비율환급비율= ×

환급비율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과세대상 소득금액)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국외원
천 과세대상 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으로 함

 
 



- 31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록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 및 모투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평가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 및 모투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평가 손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제외하였으나,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이 또한 수익자의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의 매매 또는 평가손실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익(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이익만 해당)을 
한도로 집합투자기구 등으로부터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여기서(제2부. 14. 나. 과세 부분)의 “외국상장주식”이란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집합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뜻합니다. 한편, “매매•평가 손익”에는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만을 
포함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 등 주식가격의 변동과 관련 없는 매매•평가 손익은 제외되며,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익을 전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수익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보다 큰 경우(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부분이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임)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 32 -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8%, 지방소득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한도 법인세율 22%, 지방소득세 2.2%)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장기적립식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 
 

이 투자신탁이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이 되고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 가 2009. 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 + 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음영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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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 회계 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삼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7기, 제6기 및 제5기의 각각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요약재무정보 

20111231 20101231 20091231 
I .운용자산 107,555,073,115 45,113,840,812 142,391,296,910  
   증권 106,488,626,099 44,659,388,461 140,987,901,922  
   현금 및 예치금 1,066,447,016 454,452,351 1,403,394,988  
II. 기타자산 171,104,442 1,072,687,045 428,670,300  
자산총계 107,726,177,557 46,186,527,857 142,819,967,210  
II. 기타부채 329,485,741 683,310,332 634,214,961  
부채총계 329,485,741 683,310,332 634,214,961  
I. 원본 114,504,513,958 41,316,120,790 159,674,128,728  
II. 수익조정금 7,195,464,460 8,189,659,215 4,552,801,888  
III. 이익잉여금 -14,303,286,602 -4,002,562,480 -22,041,178,367  
자본총계 107,396,691,816 45,503,217,525 142,185,752,249  
I . 운용수익 -12,725,800,998 14,917,108,430 58,183,788,327  
    이자수익 22,589,019 12,955,705 21,026,511  
    매매/평가차익(손) -12,748,390,017 14,904,152,725 58,162,761,816  
II. 운용비용 1,577,485,604 1,431,294,431 2,377,931,400  
    관련회사보수 1,571,870,914 1,426,345,631 2,364,778,677  
    기타비용 5,614,690 4,948,800 13,152,723  
III. 당기 순이익 -14,303,286,602 13,485,813,999 55,805,856,927  
* 매매회전율 0 0 0  
* 매매수수료 0 0 0  

 매매수수료는 손익계정항목이 아니므로 난외계정으로 표시함.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대차대조표 
20111231 20101231 20091231 

I. 운용자산 107,555,073,115 45,113,840,812 142,391,296,910  
    (1) 현금 및 예치금 1,066,447,016 454,452,351 1,403,394,988  
         현금 및 현금성자산 1,066,447,016 454,452,351 1,403,394,988  
    (3) 유가증권 106,488,626,099 44,659,388,461 140,987,901,922  
         수익증권 106,488,626,099 44,659,388,461 140,987,901,922  
II. 기타자산 171,104,442 1,072,687,045 428,670,300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68,552,984 1,071,869,098 426,760,911  
         미수이자 2,551,458 817,947 1,909,389  
자산총계 ( I + II) 107,726,177,557 46,186,527,857 142,819,967,210  
II. 기타부채 329,485,741 683,310,332 634,214,961  
         해지미지급금 167,297,892 615,301,819 425,717,798  
         수수료미지급금 161,945,629 67,916,253 208,150,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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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대차대조표 
20111231 20101231 20091231 

         기타미지급금 242,220 92,260 346,870  
부채총계 ( I + II) 329,485,741 683,310,332 634,214,961  
I. 원본 114,504,513,958 41,316,120,790 159,674,128,728  
         원본액 114,504,513,958 41,316,120,790 159,674,128,728  
II. 이익잉여금 -14,303,286,602 -4,002,562,480 -22,041,178,367  
         이월이익잉여금 0 -17,488,376,479 -77,847,035,294  
         당기순이익 -14,303,286,602 13,485,813,999 55,805,856,927  
III. 설정조정금 8,608,999,281 -869,965,650 -2,773,175,018  
IV. 해지조정금 -1,413,534,821 9,059,624,865 7,325,976,906  
자본총계 ( I + II + III + IV ) 107,396,691,816 45,503,217,525 142,185,752,249  
* 총좌수 114,504,513,958 41,316,120,790 159,674,128,728  
* 기준가격 937.93 1,101.34 890.47  
[종류(판매)펀드별 순자산]       
[종류(판매)펀드별 좌수]       
[종류(판매)펀드별 기준가격]       
◈ 종류형펀드의 경우, 대차대조표는 전체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좌수 및 기준가격 등은 
종류(판매)펀드별로 작성되었습니다. 

 

다.  손익계산서 
(단위: 원) 

제 7 기 제 6 기 제 5 기 손익계산서 
20110101-20111231 20100101-20101231 20090101-20091231 

I. 운용수익 -12,725,800,998 14,917,108,430 58,183,788,327  
    (1) 투자수익 22,589,019 12,955,705 21,026,511  
         이자수익 22,589,019 12,955,705 21,026,511  
    (2) 매매차익 과 평가차익 2,821,828,814 15,176,142,316 58,247,776,811  
         수익증권매매차익 2,821,828,814 15,176,142,316 58,247,776,811  
    (3) 매매차손 과 평가차손 15,570,218,831 271,989,591 85,014,995  
         수익증권매매차손 15,570,218,831 271,989,591 85,014,995  
II. 운용비용 1,577,485,604 1,431,294,431 2,377,931,400  
         운용수수료 673,178,123 610,854,660 1,012,753,183  
         판매수수료 841,472,655 763,568,327 1,265,941,478  
         수탁수수료 33,658,905 30,542,732 50,637,656  
         사무수탁수수료 23,561,231 21,379,912 35,446,360  
         감사인보수비 3,520,000 2,860,000 3,520,000  
         기타비용 2,094,690 2,088,800 9,632,723  
III. 당기순이익 ( I - II ) -14,303,286,602 13,485,813,999 55,805,856,927  
* 총좌수 114,504,513,958 41,316,120,790 159,674,128,728  
* 당기순이익 
(좌당 또는 1000 좌당) -124.91 326.41 349.50  
◈ 종류형펀드의 경우, 당기순이익은 단순계산값(순이익 합계/종류(판매)좌수 합계) 입니다.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원)  

좌수
(출자지분수)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090101 - 20091231 182,038,026,133 9,625,795,894 6,852,620,876 31,989,693,299 24,663,716,393 159,674,128,728 164,226,930,616
20100101 - 20101231 159,674,128,728 20,633,365,412 19,763,399,762 138,991,373,350 129,931,748,485 41,316,120,790 49,505,780,005
20110101 - 20111231 41,316,120,790 146,162,746,087 154,771,745,368 77,161,449,654 78,574,984,475 114,504,513,958 121,699,978,418

182,038,026,133
159,674,128,728
41,316,120,790

기간말 잔고

금액

◇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설정(발행)

기간초 잔고

환매

회계기간 중기간

 
주) 기간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기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20110101 - 20111231 4,187,096,735 / 4,187,096,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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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간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금액 
(주식)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의 
투자실적은 과세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일 이후 
연도 2011.04.01  

~ 2012.03.31 
2010.04.01 

 ~ 2012.03.31
2009.04.01 

~ 2012.03.31
2007.04.01 

~ 2012.03.31 
2005.03.03  

~ 2012.03.31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2.97  13.94 23.08 9.99  14.57  

비교지수 -4.40  9.07 18.63 6.75  10.27  

-10.00

-5.00

0.00

5.00

10.00

15.00

20.00

25.00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설정일 이후

코리아 증권 자 A (주식) 비교지수

 
1) 비교지수: KOSPI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3) 위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평균 하였음, 다만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평균한 수익률 편차가 커질 수 있음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연도 2011.04.01  

~ 2012.03.31 
2010.04.01 

~ 2011.03.31
2009.04.01 

~ 2010.03.31
2008.04.01 

~ 2009.03.31
2007.04.01  

~ 2008.03.31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2.97  33.79 43.61 -31.41  25.87  

비교지수 -4.40  24.45 40.34 -29.21  17.31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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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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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50

20050303 20051024 20060616 20070206 20070929 20080521 20090111 20090903 20100426 20101217 20110809

비교지수 코리아 증권 자 A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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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교지수: KOSPI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3) 대상 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기간수익률을 기재함. 다만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상기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투자증권 파생상품 특별자산 

통화별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

자산
기타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0 0 0 124,562 0 0 0 0 0 1,271 511 126,344 
한국 원 

( 0.00 ) ( 0.00 ) ( 0.00 ) ( 98.59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1.01 ) ( 0.40 ) ( 100.00 )
  0 0 0 124,562 0 0 0 0 0 1,271 511 126,344 
합계 ( 0.00 ) ( 0.00 ) ( 0.00 ) ( 98.59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1.01 ) ( 0.40 ) ( 100.00 )
주)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98.59%

1.01%

0.40%

- 0.50 1.00 1.50

집합투자증권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기타

단기대출 및 예금

집합투자증권

 
 
[모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구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투자증권 파생상품 특별자산 

통화별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

자산
기타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0  0  0  0  0 0 0 0 0 0 0  0 미국  
달러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한국  245,979  0  0  0  0 0 0 0 0 7,823 2,752  25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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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95.88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3.05 ) ( 1.07 ) ( 100.00 ) 
  245,979  0  0  0  0 0 0 0 0 7,823 2,752  256,554 
합계 ( 95.88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0.00 ) ( 3.05 ) ( 1.07 ) ( 100.00 ) 
주)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임 

 

95.88%

3.05%

1.07%

- 0.50 1.00 1.50

주식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기타

단기대출 및 예금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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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100-101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36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 4 층, 전화번호: 
3783-0901  
인터넷홈페이지: www.fidelity.co.kr 

회사연혁 

2002 년 8 월 설립되었으며(설립 당시 상호는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 
주식회사"임), 2003 년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2004 년 12 월 8 일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4 년 12 월 10 일에 자산운용업인가를 받아 그 상호를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 년 2 월 4 일자로 
집합투자업에 대한 인가 및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 년 3 월말 현재 자본금은 150 억원이며 FIL Limited 및 FIL 
Asia Holdings Pte. Limited 가 회사의 주식을 각각 약 41.18% 및 약 58.82% 소유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자산운용주식회사는 한국의 일반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신탁상품, 자산운용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산운용에 
대한 Fidelity International 의 폭넓은 해외 경험을 충분히 이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나.  주요 업무 
 
 (1) 자산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가)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판매회사 
(증권사.은행.보험등)

신탁업자 
(은행.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투자자 

주식.채권 등 

자금

수익

수익 

자금 

운용지시

수익

투자

펀드재산 
보관관리 

운용감시 

설정해지 
요청 
 
 
 

펀드가입 
송금 
 

펀드재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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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2) 의무 및 책임 
 

(가)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나)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2011.3.31 2010.3.31 항목 2011.3.31 2010.3.31 

Ⅰ. 현 금 및 예 치 금 20,606 26,133 Ⅰ. 영  업  수  익 30,490 33,238 

 II. 유 가 증 권 504 504 Ⅱ. 영  업  비  용 29,434 25,847 

 III. 대 출 채 권 450 431 III. 영 업 이 익 1,057 7,391 

 IV. 유 형 자 산  371 181 IV. 영 업 외 수 익  1 53 

 V. 기 타 자 산 8,605 9,212 Ⅴ. 영 업 외 비 용 25 20 

자 산 총 계 30,537 36,462 법인세비용차감전이익 1,033 7,424 

Ⅰ. 예 수 부 채 0 0 법인세비용  235 1,801 

II. 차입부채 0 0 당기순이익  797 5,624 

III. 기 타 부 채 8,891 8,488    

부 채 총 계 8,891 8,488   

Ⅰ. 자 본 금 15,000 15,000   

 II. 이 익 잉 여 금 6,646 12,974   

자  본  총  계 21,646 27,974   

부채와 자본총계 30,537 36,462   
 

라. 운용자산 규모 
 

(2012 년 3 월말 기준, 단위: 억좌) 
증   권 집합투자기

구종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부동산

특별자

산 
혼합자

산 MMF 총 계 

수탁고 20,406 0 0 837 - - - - 21,24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1) 모투자신탁의 업무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1) 매매주문체결과 (2) 법규준수, 감독 및 위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계열사, 
특히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FIMHK”) 및 FIL Investments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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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I”)의 지원을 받을 것입니다. FIMHK은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FII는 영국 
금융청으로부터 각각 자산운용업 인가를 획득하였습니다. 
 
(2)  해외업무위탁회사 개요 
 

해외업무위탁회사명  FIL Investment Management (Hong Kong) Limited 
설립일  1981년 5월 12일 
회사주소  Level 21, Two Pacific Place ,88 Queensway, Admiralty, Hong Kong  

전화번호: +852 2629 2800 
팩스번호: +852 2845 9051 

 
해외업무위탁회사명 FIL Investments International 
설립일  1979년 9월 13일 
회사주소  Oakhill House, 130 Tonbridge Road, Hildenbrough, Kent, England 

전화번호:(44) 1732 361144 
팩스번호:(44) 1732 83886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가. 신탁업자의 개요 
 

상호: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우편번호 100-161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HSBC 빌딩 5층 
전화:  2004-0000  
 
[한국에서의 HSBC의 연혁] 
 
1982  HSBC 부산지점 개설 (1920년대 대표사무소 폐쇄 후) 
1984  HSBC 서울지점 개설 
1986  Marine Midland Bank 서울지점 취득 
1988  Midland Bank 서울지점 취득 
1998  개인금융서비스 시작, 삼성지점 개설 
1999  압구정 지점 개설 
2000.1.               개인금융센터 개설 
2000.8.               분당지점 개설 
2000.12.               서초지점 개설 
2001.2.               방배지점 개설 
2002.2.               광장지점 개설 
2005  인천, 대전, 대구지점 개설 
 

나. 신탁업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2)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4)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ㆍ수익금ㆍ임대료 등의 수령  
(5)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6)  증권 상환금의 수입  
(7)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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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다. 업무위탁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의무 및 책임 
 
(1)  신탁업자의 의무 

 
(가)  신탁업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다)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2)  신탁업자의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개요 
 

회사의 상호: HSBC 펀드서비스(주) 
주소: 우편번호 150-73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빌딩 6층, 전화: 3771-9800 
인터넷홈페이지: www.hsbc.co.kr 

 
설립일: 2000년 3월 23일 
등록일: 2000년 3월 23일 
금융위원회 펀드 일반사무관리업무 등록: 2000년 8월 28일 
HSBC 그룹으로 합류: 2003년 8월 1일 

 
나.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HSBC 펀드서비스(주)를 선임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및 결정, 이 투자신탁의 활동과 관련한 장부, 
기록 및 명세서의 보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장부 등을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사실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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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에서 지급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일반사무관리를 아웃소싱한 경우 해당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2)  관련 법령에 따른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공시 
(3)  집합투자업자가 위임한 기타 업무 
 

다.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계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한국자산평가는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으로 2000년 5월 29일 국내최초의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2000년 7월 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 전문회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주요 
주주는 한국기업평가(주), 이밸류(주), 국민은행, 산업은행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현재 
자본금은 50억원입니다. 현 주소지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 광화문빌딩 9층입니다. 
전화번호: 02-399-3350, 인터넷홈페이지: www.koreabp.com 
 
KIS채권평가는 2000년 6월 20일 채권평가전문기관으로 설립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 전문회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 주소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35-4 
화보빌딩 4층입니다. 
전화번호: 02-3215-1450, 인터넷홈페이지: www.bond.co.kr 
 
나. 주요 업무  
 
(1) 채권 시가평가 정보 제공 
(2) 기업신용평가정보 서비스 
(3) 채권지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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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가) 수익자 총회의 소집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본 조에 따른 통지 이후에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④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3년간 계속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업자(제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⑥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합니다. 

 
⑦ 위 가.(1) 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②, ③, 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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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는 특정 일자 현재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신탁계약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가.(1)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정족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세한 정보는 수익자에게 발행된 통지서에 포함됩니다. 

 
②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가)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의결권 
 

의결권은 수익증권 1 좌마다 1 개로 합니다. 수익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위임장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3 개의 자투자신탁과 1 개의 모투자신탁으로 구성된 경우를 가정하여 비례적 
의결권 행사를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자투자신탁 의결내용 모투자신탁 보유좌수 모투자신탁 의결내용 

자투자신탁 A 
1,000 좌 찬성 500/반대 500 200 좌 찬성 100/반대 100 

자투자신탁 B 
1,000 좌 찬성 600/반대 400 100 좌 찬성 60/반대 40 

자투자신탁 C 
1,000 좌 찬성 800/반대 200 1,000 좌 찬성 800/반대 200 

 
 (마)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회의 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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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 (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 전까지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 가.(1)  단서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봅니다. 

 
(바) 수익자명부 관리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신탁업자의 변경(법 시행령 
제 216 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함),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및 신탁업자의 변경, 그리고 
신탁계약기간의 변경과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과 
관련한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의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상환금 등”)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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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통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본을 제공합니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재무제표 및 그 부속 
명세서,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와 관련하여 열람이나 그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정보는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법 제 91 조 및 법 시행령 제 95 조에 따른 제한 하에서 제공되거나 거절될 수 
있음을 투자자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자에게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사유는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함이라는 것이 집합투자업자의 견해입니다. 
 
(1) 이 정보의 공개 또는 제3자의 사용은 이 투자신탁의 다른 수익자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다른 사람들이 집합투자업자 고유의 투자방법 및 기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정보를 엄중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3) 이 투자신탁의 데이터를 시차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은 수익자들의 단기 투자전망에 

영향을 미치며, 투기업자 및 기타 전문 트레이더들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악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4)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수익자들의 

이해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 활동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감독을 하게 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가)  금융투자업자는 법령ㆍ집합투자규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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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ㆍ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계약을 체결한 자,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되는 증권의 소유자 
 

마.  재판관할 
 
이 증권신고서 (등록신청서 및 투자설명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 및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의 투자신탁의 원본액 또는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012 년 3 월말 현재 5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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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②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에 기재된 서류  
④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ㆍ수수료와 그 비중 
 

(나)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②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③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가)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자산운용보고서는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ㆍ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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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가)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는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우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①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나)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②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는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한국에서 발행되는 헤럴드 경제 
및 서울경제신문에 공고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고,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며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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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신탁계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이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여하한 사항의 발생에 대한 통지의 수령  
 
8.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가)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내용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합병, 영업의 양도ㆍ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②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③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방법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 일전까지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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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증권 거래 

피델리티는 펀드, 계정 또는 트레이딩 데스크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투자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최적의 거래체결 방침(best execution 
policy)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개회사와 일반적인 거래관계를 
체결하기에 앞서 피델리티는 중개회사에 대하여 독자적인 리서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유의 신용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거래 
체결을 수행하게 될 중개회사를 선정하고 최적의 거래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델리티는 다음과 같은 양적/질적 요소를 고려합니다. 
 
중개회사 선정시 고려되는 핵심 요소: 
 거래 규모와 종류 
 유동성 
 거래 효율성 
 영업/운영 현황(capital utilization) 
 수수료율 또는 스프레드의 적정성 
 결제청산(clearance) 또는 결제능력 
 중개회사의 신용도 

장내파생상품 거래 위와 같음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52 - 

[붙임] 용어풀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증권, 부동산 및 특별자산의 최저투자비율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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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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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고객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2. 판매회사는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 등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해야 하는데 상품설명을 받으셨는지요?  

3. 위의 절차에 따라 권유받은 이 상품이 귀하께 적합하다고 생각 하시나요?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위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한 판단을 하신 후에 최종 투자결정을 내리셔서 귀하께서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입으시는 경우가 없도록 한층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 성명:             서명)-------(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판매회사 보관용)  
 
◆ 집합투자기구(펀드) 명칭 :  피델리티 코리아 증권 자투자신탁 A (주식)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 판매직원 :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고객 확인 사항 고객기재사항 
1. 투자설명서를 받으셨나요?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받았음) 
2. 직원으로부터 이 상품에 대하여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를 
이용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3. 이 상품이 귀하의 투자목적이나 투자경험에 비추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적합함) 

4.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며, 특히,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해당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해야 하는데 자료를 제공받고 설명을 들으셨나요? 

(제공받고 
들었음) 

5.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환율변동 위험과 그 회피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6. 펀드상품은 기본적으로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특히,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이라면 불리한 상황에서의 
최대손실예상금액 등을 포함하여 손익구조에 관한 설명을 들으셨나요? 

(들었음) 

                            년     월     일                       고객 성명                서명 또는 (인) 


